
[별표 3] 
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 등의 세부기준(제5조제2항 관련)

1. 전문가심사원 또는 사용자심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관련 정보통신
기기를 보유할 것

2. 사용자심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화면낭독프로그램, 인터넷브라우저, 평가프로
그램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유할 것

3. 온라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을 것

비고
1. "전문가심사원"이란 별표 2 제2호가목의 전문가심사원을 말한다.
2. "사용자심사원"이란 별표 2 제2호나목의 사용자심사원을 말한다.


